
       (단위:천원)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액

기 반 시 설 1,258,000 0 1,258,000 37,000

예 산 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액 항만배후도로건설 127,756,127 126,955,127 801,000 3,832,000

6,090,729,793 5,937,741,070 152,988,723 182,552,000 유 료 도 로 44,251,718 37,387,250 6,864,468 1,327,000

3,836,947,969 3,739,449,506 97,498,463 114,948,000 센 텀 시 티 개 발 200,983,332 199,739,432 1,243,900 6,029,000

2,253,781,824 2,198,291,564 55,490,260 67,604,000 명지주거단지조성 116,909,000 115,964,300 944,700 3,507,000

566,394,618 535,397,915 30,996,703 16,991,000 해운대지구신시가지 14,528,005 12,752,619 1,775,386 435,000

상 수 도 사 업 282,237,438 284,429,485 △2,192,047 8,467,000 신호지방공업단지 73,892,148 70,120,148 3,772,000 2,216,000

하 수 도 사 업 210,268,375 180,973,447 29,294,928 6,308,000

지 역 개 발 기 금 73,888,805 69,994,983 3,893,822 2,216,000

1,687,387,206 1,662,893,649 24,493,557 50,613,000

집단에너지공급사업 22,623,701 22,623,701 0 678,000

경 륜 사 업 23,126,779 26,897,948 △3,771,169 693,000

의 료 급 여 기 금 310,149,751 314,855,782 △4,706,031 9,304,000

교 통 사 업 48,141,979 46,020,676 2,121,303 1,444,000

광 역 교 통 시 설 27,515,005 29,225,005 △1,710,000 825,000

도 시 철 도 사 업 617,646,160 602,146,160 15,500,000 18,529,000

택 지 조 성 사 업 55,107,168 54,707,168 400,000 1,653,000

장기미집행도시계획 3,498,333 3,498,333 0 104,000

제8조 :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

        (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포함)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

        의회에 보고한다.

일시차입
한 도 액

        (1) 인건비    (2) 직무수행경비    (3) 공공요금 및 제세

제2조 : 200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조서"와 같다.

제4조 :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 조서"와 같다.

제5조 :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비 조서"와 같다.

제6조 : 2006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액은 일반회계 52,000,000천원이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일시차입
한 도 액

공 기 업 특 별 회 계

기 타 특 별 회 계

합             계

일   반   회   계

특   별   회   계

예     산     총     액
회    계    명

□ 예 산 총 칙

제1조 : 2006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회    계    명

예     산     총     액


